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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dentify plans to activate home visit oral care services 
by dental hygienists in Long-term care insurance. Methods: In-depth interviews were carried 
out with 21 Long-term Home Care Center Managers as target. A total of 21 (27%) Home Care 
Centers were selected through convenience sampling among 78 Home Care Centers that are 
located in Won-ju city. The Managers were presented with questions and answered in 20-30 
minutes in accordance with the interview instructions. The interview results were analyzed 
through content analysis, and their experiences and perceptions were classified into two 
themes and categorized again into four components. Results: The Home Care Center Managers 
suggested that dental hygienists should activate home-visit oral hygiene service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management process and awareness of the elderly. Conclusions: To activate 
oral hygiene service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ervice guideline and enhance the efficiency 
of the service process. This should be acceptable both to the elderly who need the services and 
the dental hygienists who provide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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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노인장기요양보험 구강위생서비스는 치과위생사가 일상생활이 어려운 재가 노인의 가정에 방문하여 

구강건강을 유지 및 개선하기 위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이다. 2008년도에 시작된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2016년 기준 수급자가 노인 인구의 7.5%를 차지하며,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1]. 2016년 장기요양급
여 유형 별 공단부담금 현황을 보면, 시설급여 50.7%, 재가급여 49.3%로 시설급여의 비중이 다소 크지만, 
전년도 대비 재가급여는 12.5%나 증가하였다[1]. 재가급여 공단부담금 지출비는 방문요양 73.8%, 주ᐧ야
간보호 16.6%, 복지용구 5.4%, 방문목욕 3.5%, 단기보호 0.6%, 방문간호 0.4%로 요양 대비 의료접근성을 
돕는 방문간호의 이용률은 매우 저조하였다. 그리고 방문간호의 구강위생서비스를 제공하는 치과위생사
는 전국에서 5명에 불과하였다[1]. 재가급여의 구강위생서비스는 제공할 명분과 제도는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이용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일상생활활동(Activities of daily living)과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에 장애가 있어 올바른 칫솔질과 의치 관리가 어려우며 구강 
환경이 불량하다[2]. 불량한 구강 환경은 균혈증, 흡인성 폐렴 등 전신건강을 위협한다[3]. 구강위생서비스
는 재가 노인의 구강과 전신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예방 처치이기 때문에[4,5], 치과위생사를 통
해 수급자에게 구강위생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활성화해야 한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방문간호 또한 수급자에게 실제로 권고한 만큼 이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6]. 이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상 방문간호 이용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수급자는 방문
간호와 방문요양의 범위를 구분하여 요청하기 어렵고, 방문간호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다. 또한 방문간호
를 제공하는 기관이 적고 지역별로 분포의 차이가 있었으며[7], 방문간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별도의 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이용이 원활하지 않았다[8]. 그뿐만 아니라 방문간호 서비스의 내용이 
제한적이며, 장기요양요원의 인지도가 낮았고,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시 비용이 발생하고, 절차가 복잡하
여 이용 자체를 꺼리었다[8]. 그러나 방문간호 하에 구강위생서비스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
에 재가 노인에게 구강위생서비스를 연결해주는 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구강위생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그래서 관리책임자의 의견은 양적 연구에 기반을 두는 것보다 질적 연구로 분
석하였다. 질적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다양한 경험 속에서 현상과 맥락을 이해하고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으며 거의 알려지지 않은 영역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9]. 본 연구에서 심층면담은 21명의 관리책임자
를 대상으로 구강위생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진행한 것이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강원도 원주시 소재 78개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비확률 표집 방법 중 편의추출법

을 이용하여 21개소(26.9%)의 관리책임자 21명을 연구대상자로 하였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
다.

첫째, 1년 이상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자로 하였다. 둘째, 재가장기요양기관 자격 기준에 따라 관
리책임자는 사회복지사, 의료인,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요양보호사(방문간호 포함 시 관리책임자는 간호
사)나 이러한 요건을 갖춘 시설장으로 하였다[10-12]. 셋째, 본 연구의 내용을 이해하고, 협조해 준 자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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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적으로 선정하였다.

2. 자료수집 및 절차
본 연구는 2017년 10월 17일부터 12월 7일까지 약 2개월간 진행하였다. 심층면담은 반구조적 설문을 이

용하였다. 먼저,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에게 전화 또는 팩스를 보내거나 직접 방문하여 협조를 구
하였다. 그리고 원주 재가 협회장의 도움을 받아 관리책임자가 있는 간담회에 참가하여 신뢰감(Rapport) 
형성을 한 후에 개별 면담 일정을 잡았다.

면담은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관리책임자가 있는 센터에서 
약 20-30분간 진행하였다. 관리책임자에게 설문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 참여 시 익명성 보장과 원치 않을 
경우에 면담 참여를 취소할 수 있음을 설명한 후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자료수집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연구대상자에게 녹음을 고지하고 허락을 얻은 후 시작하였다. 연구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위하여 현장에
서 본 주요 사항을 기록하였다.

이 연구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윤리적 검토는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CR317090)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3. 심층면담지 구성
심층면담지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자가 제작하였다. 개방형(Open ended question) 질문과 더불어 상

황에 따라 주요 질문을 보완하면서 연구대상자에게 질문하였다. 면담은 연구자 1인이 전담하였다.
주요 질문은 일반적인 특성 외에 “노인장기요양보험 구강위생서비스가 재가 노인에게 필요합니까?”, “구

강위생서비스를 제공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구강위생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무
엇이며, 구강위생서비스 활성화 방안은 무엇입니까?” 와 같이 관리책임자의 경험과 관점에서 구강위생서
비스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관리책임자가 면담 내용을 충분히 생각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경청하였으며, 면담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4. 연구방법
면담이 끝난 후 녹음된 내용은 24시간 이내에 연구대상자가 말한 내용 그대로 연구자의 노트북에 직접 

작성하였다.
본 연구는 질적 분석방법 중에 내용분석 방법(Contents analysis method)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수집된 

자료를 단계별로 분석을 하는 것이다. 먼저, 녹음한 자료를 전사하여 전체 내용을 파악하였다. 둘째, 연구 
주제와 목적에 적합한 내용을 문장별로 분류하였다. 셋째, 분류한 문장들은 공통으로 언급하고 있는 내용
만을 재분류하여 범주화하였다. 연구결과는 관리책임자의 의견을 두 가지로 범주화하여 총 네 가지 하위 
주제로 분류하였다.

5. 자료의 엄격성과 신뢰성
연구자는 대학원 과정에서 치위생 연구(방법론) 과목을 수강하였으며 질적 연구에 관하여 충분히 문헌 

검토를 하였다. 또한 치위생학 교수 1인과 치위생학 박사과정 3인과 일주일에 2번씩 총 8주간 교류하면서 
본 연구의 진행 방향과 결과를 논의하였다. 또한 연구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심층면담 후 녹음된 내
용과 현장 기록과 의견, 기술된 분석 결과가 연구대상자 경험과 일치하는지 대상자에게 확인함으로써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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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검증을 거쳤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21명으로 그중 남성 7명, 여성 14명이었다. 연령은 55세 미

만이 12명, 55세 이상이 9명이었다. 직업은 사회복지사 겸 요양보호사 6명, 사회복지사 12명, 간호사 3명이
었다. 재가급여 단독기관(방문요양 또는 주‧단기보호센터)은 9개소였으며, 복합기관(방문요양‧목욕‧
간호‧주‧단기보호센터 등 2개 이상 제공)은 13개소였다. 기관 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재가 노인의 수는 
30명 이하 10개소, 30명 초과는 11개소였다<Table 1>.

2.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구강위생서비스 활성화 방안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구강위생서비스에 대한 활성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였으며, 네 가

지의 하위 주제로 구성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1)  구강위생서비스 제도‧운영‧관리 문제 개선관
관리책임자들은 구강위생서비스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야 하며, 구강위생서비스 

수가를 별도로 산정하거나 필요한 기구와 재료의 비용을 수가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구강
위생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보건기관, 치과위생사협회 등과 연계하여 인력에 대한 지원을 해주
어야 한다고 토로하였다. 정부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기관이 구강위생서비스를 운영하기에 수월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1) 구강위생서비스 제도 간소화
“제가 센터 입장이 아니라 개인적인 입장이라면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센터 입장에서는 구강위생서비스

를 할 의사(意思)가 없어요. 방문간호를 안 하는 이유는 추가 인력을 고용하고, 시설을 별도로 제공해야 하
는 ‘관리’의 문제에요.”, “의사소견서(방문간호지시서) 발급받으려면 대상자가 방문하거나 의사가 가정에 
방문해야 하는데 실제로 그럴 수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어요.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면 좋을 것 같아요.” 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1)
Characteristics Division N
Sex Male 07
  Female 14
Age >55 12
  55≦ 09
Type of occupation Social̇ Care worker 06
  Social worker 12
  Nurse 03
Number of home care service 1 09
  2≦ 13
Number of beneficiaries ≦30 10
  3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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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설명하였다.

(2) 구강위생서비스 수가 개선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 시급하고 수준이 다르잖아. 벌써. 전문인이니까.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

이에요.”, “얼마나 받고 일할 것인가 치과에서 받는 금액 정도는 안 되더라도 80-90% 되어야 취업을 하지.”, 
“현재 수가에서 인력을 고용하기는 어려워요.”, “돈이 안 되고요. 대상자가 없어서……. 필요한데 운영하
는 데 있어서 어려워요.”, “간호사나 치과위생사를 고용하면 가산점을 주지 않잖아요.”, “구강위생서비스 
수가가 별도로 책정되어야 해요. 적정 수가로 관리 비용이 부족한걸 해결해줘야 해요.” 등으로 답하였다.

(3) 구강위생서비스 연계
“어느 센터에서 치과위생사를 채용해서 하기는 쉽지가 않단 말이야. 그걸 구강위생관리협회(대한치과

위생사협회)에서 요양보호사에게 (치과위생사가) 대상자를 교육하고 지도하는 부분은 할 수 있을 거예
요.”, “방문간호를 할 수 있는 센터가 적고, 원주에서 방문간호를 하는 업체 중에 큰 규모의 업체가 없어요. 
있다면 그쪽에서 연계해서 할 텐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많은 센터들이 할 수가 없는 실정이에요.”, "통합
지원센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각 센터별로 원하는 재가 노인에게 치과위생사를 연결해주는 방법이 좋
을 것 같아요.” 가 있었다.

2) 구강위생서비스를 받는 수급자를 위한 정보제공과 홍보
관리책임자들은 구강위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홍보를 통해 수급자를 확보해야 한다고 하

였다. 또한 구강위생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급자의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1) 수급자 확보와 인식 개선
“일단 잘 몰라서, 홍보가 많이 된다면 케어 받는 사람이 꽤 생길 것 같아요.”,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일단 구강위생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저조해요.”, “어르신이랑 보호자 입장에서 구강위생서비스를 중요
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대상자가 확보된다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죠.”, “치과위생사는 업무 범위
가 적어서 간호사인 우리에 비해 할 수 있는 게 적다고 생각해요. 업무범위 확대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하
는 것이 대안이 될 것 같아요.” 등이 있었다.

총괄 및 고안
우리나라는 2008년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항목으로 구강위생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그러

나 구체적으로 구강위생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는 미진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재가
장기요양기관 내 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심층면담하여 구강위생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
다.

Aging in place (AIP)는 노인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노인들이 친숙한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적절한 서비스를 받는 것이다[13]. 그러나 현재 재가급여는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 요양, 복지서
비스가 개별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 연구대상자인 재가급여 관리
책임자의 대부분이 수급자의 구강상태가 열악하여 적절한 구강위생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선행연
구 또한 거동불편자의 구강상태가 열악하며 방문구강보건진료 요구도가 81%로 높았고, 칫솔질은 51%가 
필요하다고 하였다[14]. 그러나 재가급여의 구강위생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하고 있는 센터는 많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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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관리책임자의 의견을 토대로 구강위생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해 네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관리책임자의 구강위생서비스 운영을 돕도록 제도의 문제를 살펴보고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관리책임자가 제안한 방안은 먼저, 구강위생서비스 전달 체계가 명확하고 간소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방문간호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구강위생서비스도 방문간호지시서의 발급 절차가 까
다로워서 이용이 저조하였다. 또한 현행법상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과의사의 
감독과 지시하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5]. 그러나 지금까지 지역사회에서 수급 노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해 주는 치과의사가 거의 없었고, 이를 뒷받침하거나 이 문제의 수월성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 또한 전혀 없었다. 치과위생사가 재가 노인의 구강위생을 사정하고 구강위생관리를 지도하는 
일이 수월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8]. 이
는 치과위생사가 재가급여 수급 노인에게 구강위생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의 수월성
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구강위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 조달을 위해 자금을보조하
거나, 구강위생서비스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의 수가를 현실적으로 보상할 필요가 있다. 관리 책임자는 구
강위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치과위생사를 고용하여 임금 주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였다. 사회복지사 채
용과는 달리 치과위생사를 고용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관에 주는 별도의 혜택은 없었다. 현재 방
문간호 수가는 소요되는 서비스 시간당 금액을 책정한 것으로, 방문간호에 필요한 재료의 비용은 전혀 고
려하고 있지 않았다. 치과의사가 발급하는 방문간호지시서의 구강위생서비스 항목은 치면세마, 불소도포 
등이 있으며 이것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구와 재료의 비용은 수가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 선행연구도 간
호(조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외에 교통비, 재료비 등이 수가에 포함되어 있어 값비싼 인건비와 재료비를 
충당하는 것이 어려우며 방문간호가 필요하더라도 재가서비스로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하였다[16]. 
정부의 저수가 정책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우며, 전문 인력을 고용할 수 없는 구조이었다
[17]. 이에 정부는 수당과 현물 또는 현금 급여를 추가 제공하거나 별도의 수가로 산정해 구강위생서비스
의 활성화를 도와야 한다. 따라서 재가 노인에게 구강위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항목으로 
책정된 수가에 필요한 기구와 재료의 비용을 수가로 반영할 필요가 절실하다.

셋째, 통합사례관리 체제의 도입이다[18]. 재가급여 서비스는 필요한 사람에게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
어야 한다. 또한 요양과 간호 그리고 구강위생서비스의 필요를 조율할 수 있는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 이
에 대한 방안은 재가장기요양기관과 산학협력단체, 보건소, 의료기관 등이 통합하고 연계하여 건강 문제
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또한 지역의 자원을 이용하여 통합사례관리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
다[19]. 

마지막으로 재가 노인에게 구강위생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 서비스의 효과를 인식시
켜 대상자의 요구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관리책임자는 수급자가 구강위생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
하고 있어, 구강위생서비스를 받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에 재가 노인이 자신의 구강건강을 유지하거나 향
상할 수 있도록 구강위생서비스가 필요하며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통해 구강
위생서비스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종합해 보면, 이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재가급여 관리책임자의 의견은 이 제도를 이용하는 수급 노
인과 제공하는 치과위생사를 연결해 주는 절차와 방법이 수월한지 그리고 이들의 서비스 접근을 도와주는 
과정과 비용이 현실적인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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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한계는 첫째, 표본의 대표성이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일부기관
을 대상으로 편의 추출하였기 때문에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상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둘째, 실질
적으로 구강위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과 결과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은 수렴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기관이 속한 지역
과 기관의 규모 그리고 관리책임자 개인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면허와 자격, 기존의 경험 등에 따라 구
강위생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이 다소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가 가지는 의미는 고령사회의 도입과 맞물려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
는 수급대상 노인에게 구강위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구강위생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도출하여 실질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이다. 추후 이들의 특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고 여러 지역에 충분한 표본을 대상으로 양적 연구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확대하여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 그리고 이 서비스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결방
안을 도출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구강위생서비스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결론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구강위생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관리

책임자 21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구강위생서비스의 절차와 방법을 간소화하고, 서비스에 필요한 기구와 재료의 비용을 수가에 반영하

거나 별도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
2. 구강위생서비스의 인력수급에 대한 문제는 의료기관, 보건기관, 치과위생사협회 등 지역사회와 연계

하여 커뮤니티 케어로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3. 수급자에게 교육과 홍보를 하여 구강위생서비스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구강위생서비스의 접근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재가 노인에게 구강위생서비스를 
알리고 홍보할 필요가 있으며 제도를 속히 보완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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